
 회의록 

 회의 일자  2024년 12월 21일  기록자(서기) 명  이지안 

 회의명  상임위회의 12  위원회  외교통상 

 참석 의원 

 김단아, 김은설, 김지호 

 회의 주제 
 (안건명) 

 국제개발협력법 

 회의 내용 

 김은설 의원 질의: 
 -  수정안 내용에서 관계 기관들이 실종 사건을 확인할 때,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. 

 (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3조 6항 관련) 
 김지호 의원 답변: 

 -  위급 상황임을 고려할 때, 국가에서도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. 
 김은설 의원 발언: 

 -  국제개발협력법의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
 제시. 

 김보민 멘토 의견: 
 -  해당 내용은 이미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. 

 김지호 의원 발언: 
 -  [추가적으로 확정된 사항들] 

 1.  제4조 수정: 
 ■ 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이 균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, 협력 과정에서 어느 

 한쪽에만 유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. 
 2.  제14조 수정: 

 ■ 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법 시행계획안을 종합·검토하고, 
 이전에 시행된 국제개발협력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
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(이하 '분야별 시행계획안'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
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 추가. 

 김은설 의원 및 김지호 의원 논의: 
 -  제14조 추가 내용은 다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. 

 김보민 멘토 피드백: 
 -  추가된 내용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 강력한 어필  이 필요함. 
 -  입법청원안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develop(발전)하는 것이 도움이 될 

 것이라고 조언. 
 - 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. 
 -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실패 및 성공 사례를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음. 

 비고: 
 -  국제개발협력법 (OFFICIAL) 
 -  김단아 의원 - 입법청원안 (국제개발협력법) 
 -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
 -  추가된 조항(제4조 및 제14조)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근거자료 조사. 
 -  국제개발협력법 추진의 기대효과와 한계 보완 방안 작성. 
 -  입법청원안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성적인 접근 방식 검토. 
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AD%EC%A0%9C%EA%B0%9C%EB%B0%9C%ED%98%91%EB%A0%A5%EB%B2%95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dcZ0Qy_qYqI9r5g4usyjUtorGAemFsS96W9ymrWyraI/edit?tab=t.0
https://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186156#0000


 -  외통위 상임위회의에 대한 참여율 저하 현황과 그 심각성 인지 시급. 


